
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

 추진근거
○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(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)

○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 사업개요
○ 위 치 : 종로구 체부동 188 외 2(서촌지역) ※ 개관일 : ’18.3.12.

○ 시설규모 : 대지면적 467㎡ / 연면적 353.56㎡ (교회280.01㎡, 한옥73.55㎡)

○ 위탁유형 : 시설형 위탁

○ 공간조성 : 생활예술동아리 모임·연습공간,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

- 교회(체부홀) : 시민 오케스트라 등 생활예술동아리 모임·연습·발표 공간 등

- 금오재 사랑(세미나실) : 생활문화동아리 모임·연습 및 강좌 진행

- 금오재 마실(마을카페) :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

○ 위탁내용

- 공간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, 생활문화동호인 모임 및 연습공간제공

-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, 교육, 보급, 기획, 홍보 등

- 지역사회 및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

○ 현 수탁기관 : 기분좋은큐엑스(주)(대표 : 황상훈) / ’18. 1.~ ’20. 12.(3년)

○ 수탁자 선정방법 : 재위탁(공모)

- 위탁기간(3년) : ’21. 1. 1. ~ ’23. 12. 31

 민간위탁 필요성
○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음악과 오케스트라 중심 거점형 기관으로, 다양한

생활문화 동아리의 창작활동 지원 및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

전문지식 및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본

사업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

